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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록  국내 모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철도안전 
관리체계 승인을 받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 또한 승인받은 
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해야 한다. 본 
연구에서는 최근 5년간 승인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검사강화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. 
철도안전관리체계가 정착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항목에 대한 보완사항 및 제도적 
개선사항이 나타나고 앞으로 국내 철도운영자등의 증가 및 승인검사 발생 건수는 증가할 
것으로 예측되며 검사 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안전관리, 열차운행, 유지관리의 
안전운영 및 초기 사고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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